
[별  19] <개  2015.6.16.>

타수질 염원 ㆍ 리 가 하여야 할 ( 87  )

타수질 염원  시   등  

1.수산

양식시

가. 가 리

  양식어

1) 사료   후 2시간 지났    양  10

트 미만  상(浮上)사료  사용한다. 다만, 10 티미

 미만  어 또  (種苗)에 한 사료  한

다.

2) 「사료 리 」 10 에 라 림  고시한 

사료공 에 합한 사료만 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특

별한 사  시ㆍ도지사가 하  경우에  그러하지 

아니하다.

3) 상사료 실 지  수  상ㆍ하  각각 10 티

미  상 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료 실  

우 가 없  경우에 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) 뇨  수집할 수  시  갖  변  하여

야 하 , 수집  뇨  상  운 하여 에 재

지 아니하도  처리하여야 한다.

5) 죽  고  지체 없  수거하여야 하고, 상에 운

하여 수질 염  생 지 아니하도  하게 처리

하여야 한다.

6) 어병(魚病)  나 료  하  한 항생  지

나 게 사용하여  아니 다.

나. 양만  

양어

1) 시료찌꺼 ㆍ 과 그  슬러지 등  하게 

처리하  하여  사 시  20 트 상

고 가 1미  내지 1.5미  시 ( 수가 

1.5시간 상 체 할 수  경우에   1미  

하  할 수 다) 또   동등 상    

것  할 수  지시  하여야 한다. 

다만, 비고 1에 라 수  수질  용  경

우에  시  또  지시  다 게 할 수 

다.

2) 양식수  청 하거나 양식에 사용  계ㆍ

 척할 에 생하  수질 염 질  1)  시

에 시켜 처리하거나 별도  시  등  



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3) 양식수  청 할 에  청 주   연간 청 수

 신고 에 어야 한다.

4) 1) 또  2)에 라  시 에 가라앉  

에 하여  주   산 지 아니하도

 하   거하여야 하 ,  경우 목(細

目)여과망ㆍ 래여과상 등  여과시  또   탈

수시  하여야 한다.

5) 죽  고  지체 없  수거하여야 하고, 상에 운

하여 수질 염  생 지 아니하도  하게 처리

하여야 한다.

6) 어병  나 료  하  한 항생  지나 게 

사용하여  아니 다.

다. 수 식

  양식어업

  시

나목에 한  내용과 같다.

2. 골프 1) 골프  안에  빗  5 리미  상  할 수 

 지(調整池)  ㆍ운 하여야 한다.

2)  등 염 질  주  거하여 지  

 하게 지 도  하여야 한다.

3. 운수 비ㆍ 비 

  또  폐차  시

1) 비가 루어지   또  폐차 시 엔진  취

하   가 한 한 지  하여야 한다.

2) 득 하게 지 시  할 수 없  경우에  닥  

수처리하여 수질 염 질  지하   것  

지하여야 한다.

3) 닥에   가 하  착  등  착

ㆍ 거하여 2차 염  생하지 아니하도  안 하게 

처리하여야 한다.

4)  3)  에  처리가 어 워  청 하거나 

업  닥   청 할 경우에  생  수질

염 질  거하  한 시   수 리시  

하여야 한다.

5) 강우 시 업  닥  수질 염 질  공공수역  

 것  지하  하여 시   수 리시

 하여야 한다.  경우 시  규  5 리미  

강우 시 실  업  행하  든 업 에  생할 수 



  강우량  할 수  용량 어야 하고, 수

리   수  말헥산  30㎎/L 하  

처리할 수  수 어야 한다. 다만, 업  체에 지

 어 고  청 하지 아니하  경우에  시

  수 리시  하지 아니할 수 다.

6) 시 에   닥에  2 티미  

상 퇴  에  거하여 2차 염  생

지 아니하도  안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4. 수산  단순

가공시

1) 수   질  거하여 하여야 한다.

2)  시  하여 처리하여야 하고, 

   재차 하지 아니하도  한다.

3) 염  등  타 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  하여야 

한다.
5. 사진처리,

  X-Ray시 ,

  매

  공시  

  안경

1) 별  1 5 가목 또  6 나목에 해당하  시  

경우에  폐수  허용  하  처리하여 하

거나  62 에  폐수처리업 에게 탁처리하여

야 하 , 별  1 5 나목 또  6 가목  경우에  

 62 에  폐수처리업 에게 탁처리하여야 한

다.

2) 폐수  탁처리하  경우에 폐수  수거ㆍ보 ㆍ처리 

 수거용  에 하여  별  14 2 라목  

용한다.

3) 폐수  생량ㆍ처리량  수탁 에 한 사항   

하 ,  한 날  1 간 보 하여야 한다.
6. 복합물류 터미 시

설

가. 강우시 사업장 바닥의 비 오염물질 수질오염물

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침

시설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침

시설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유출고로

환산하여 최소 5 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류할 수

있는 용량이어야 하고,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

노말헥산추출물질 5㎎/L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

다. 다만, 비 오염 감시설이 침 시설 유수분리시

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

에는 비 오염 감시설의 설치로 침 시설 유수분리

시설의 설치를 체할 수 있다.

나. 비 오염물질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하여 주기 인



사업장내 노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.
비고 : 1. 양만 , 양어 , 수 식 양식어업시 에 하여  시ㆍ도지사가 

지역 경  특수  고 하여 필 하다고 하  경우에  경

 승  얻어 수  수질  하고, 별도  시  또  

 할 수 다.

       2. 산업단지나 그 에 사업  집  지역에  타수질 염원

 경우에  그 시 에  생  수질 염 질  공동  처리하  

하여 공동처리시  할 수 다.

       3. 하나  사업 에 폐수 시 과 타수질 염원  함께 어 

 경우  타수질 염원에  생  수질 염 질  허용

 과하  경우에   지시 에 하여 처리할 수 다.


